
■ 의료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7. 6. 20.>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기준(제9조의2 관련)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

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제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

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

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

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 받는 행위

 10.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

하는 행위

 11.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2회

 12.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을 치르게 하는 행위

 13.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

위

 14.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비고: 위 표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유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